
자문세무사 운영기준 제13조제2항(위촉계약)에 근거하여 금번 ‵18.8.31. 임기 만료되는

재단 자문세무사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임기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.

붙 임 : 자문세무사 임기 연장(안) 1부. 끝.

서울신용보증재단

              

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자문세무사 임기 연장(안)

★팀장 박인구 부장 이상희 이사장직무대행
08/27
문진수

협조자   

감사실장 엄창석 재무팀 감사번호 276

시행 재무팀-763 ( 2018.08.27. ) 접수 (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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